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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행 SOLAS 약   규  술 식  규  규 다. 규  규  해상 운 수단  술  진보  변

 상  시 하게 하지 못한다.  연 에 는 규  식  안 규  아닌 안 능  해사안 규  하  

해 고 어야 할 사항들  시하여 해사안 규  향  한 행연  역할  하고  한다. 연  는 

에 한 개 과 특 , 규  가지는 상업 , 술   략  특 ,  건과 운항 건  상 보  계, 하드웨어 건

 하  한 능에 한 건, 안 규  시행 주체  상  재   안 규 과 경규  돌  한 순에 한 

들  검 하 다.  탕  하드웨어  건과 프트웨어  건  고 , 다단계 승  프 스, 복 한 시스 에 한 새 안

건,  고 , 규 향 평가, 행 담  경감  한 안  같  해사안 약   개  시 고 하여야 사항 10가지 

원  시하 다. 

핵심용어 : 해사 , 해사안 약, 규  안  규 , , 프트웨어  규 , 하드웨어  규 , 다단계 승

Abstract : The present SOLAS Convention has maintained safety regulations in a largely prescriptive form and this has become overly prescriptive now. 

The prescriptive rules do not properly reflect  technical advances and changing environments in the maritime sector in a timely mann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reliminary research to lay a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a new regulatory framework based on safety performance which 

is not a prescriptive rule making bases. This study reviewed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a minimum requirement, the implications of safety 

regulations in terms of strategic, commercial and technical aspects, the compensative correlation between constructional requirements and operational 

measures, the concept of safety with regard to final stage confirmation of functions, expansion of implementers and objects of safety regulations, and the 

balance between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requirements. Based on these research, 10 principles for the rule formulation process has been 

suggested such as consideration on the hardware requirements and software requirement, the multi-stage approval concept, new safety concerns for 

complex shipboard systems, considerations on the human element, regulatory impact assessments and measures to reduce administrative burdens. 

Key Words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Maritime safety conventions, Prescriptive safety regulations, Minimum requirement, Software 

requirement, Hardware requirement, Multi-stage approval 

11.  론

에 한 안 야  다루는 해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약에는 해상 안 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afety of Life at Sea: SOLAS), 만

재 수 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Load Lines: I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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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돌 지규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COLREG), 원  훈 · 격

  당직근  에 한 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STCW) 등

   에 도 SOLAS 약   ,   

복원 , , , 항해통신 비, 안 경 시스 , 보안 등 

 안 에 한 가  포  규 들  담고 는 

약 다. SOLAS 약  타 타닉  사고 후  1914  

 어     개  거  후 1974 에 



시수락 차  담  재 태  SOLAS 약  었 , 

해운산업에  안 (Safety Records)  하게 개 시

킨 IMO  주  동  하나  한 다. SOLAS 

약   건 , 비  운항에 한  담고 

 지난 40  동안 수많  개  거쳐 지  14개  본

과  드, 결  등  어 다. 는  

 해양사고 후  격  개  가  것들 다. 

라  1914   어 100   행 SOLAS 

약  주 별 편 가 여러 에 걸쳐  재 어  뿐만 

아니라  규  술 식  규  랫동안 그  

지 고 어  술  해상 운 수단  술  진

보  변  상  하  한 규   는 개  시

 개   어가고 다. 

라   연 에 는 해사안 규  특 과 규  

시 주  고 사항들  검 하 다. , 에 한 

개 과 특 , 규  가지는 상업 , 술   략  특 , 

안 보  한 하드웨어  건과 프트웨어  

건  상 보  계, 하드웨어 건  하  한 

능에 한 건, 안 규  시행 주체  상  재  

 안 규 과 경규  돌  한 순에 한 

들  검 하 다. 나아가 다단계 승  프 스, 복 한 시

스 에 한 새 안 건등과 같  해사안 약   

개  시 고 하여야 사항들  시하고  한다.

연   그동안 IMO에  한 각  약 규

   개  프 스  그 특  사하 다. 한 

 규  단 들  포함한  하여 향후 규

 시 고 어야할 주  사항들  도 하 다.

 연 에  시 는 향후 해사안 약   개  

시 고 하여야 사항들  앞  해사규   시 고

하여야 할 향 에 필 한 행연  역할  하고  

한다.

2. 해사안 규 의 특징

안 란 “수 할 수 없는 수  리스크가 없는 것”  

 안 규   건   운항  수해야할 

안 건  말한다(IMO, 2015b). 건 에 한 안 규

   시행  가  큰   그 생동안 지

 운   경 건에  하게 운항 고 지보수 

었   그   안 하고 경 도  

계  건 도  하는  다(IMO, 2010a). 나아가, 안 규

  , 주  상 리 , 운  에  

 실 나 태만  생하지 않도  하는  다. 러한 

해사안 규    특 들  살펴보  다 과 같다.

2.1 해사안 규 의 종류

2.1.1  규칙

통  한 20  지는  규  안  

다루는  역할  했다. 특 , 연합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 IACS)   규

들   계, 건   운항에 한  간주

어 다.  규 들  라는 재산  보 하고 

 감항  지라는  달 하  하여 주  체

, ,  비 등  하드웨어에 한 건  

들  주  검사에 한 건  다루고 다.

2.1.2 약

IMO에 는 규 보다 훨씬   안 에 

한 약들  채택하고 다. 여 에는 만재 수

약, 해상 안 약, 해상 돌 지규 , 원

 훈 · 격   당직근  에 한 약 등  다.

2.1.3 국가 규

각  IMO에  채택한 약 에  가  규

들  하고  IMO 등에   합  규

과는 상 거나 독  규  만들 도 한다.

2.1.4 해사  단체 

IMO에 비 간  등 어 동  단체  

INTERTANKO, ICS, OCIMF, INTERCARGO, ISMA, IAPH, 

SIGTTO, ICHCA, ITF 등  원사들   변하  

하여 IMO  규  에  여하  주  운항지  

태  비 강  격  안 들  하고 다. 

2.1.5 국 표 의 

ISO, IEC, ASTM 등 에  행하는 들  

해사 야에 어  IMO 약 나 규  보 하는 규

 많  다.

2.2 행 IMO 해사안 규 의 특

2.2.1 최소요건

다  운 수단들과 경쟁하   운 하는 상 에 

하여 안 만  고 해  안  하도  할 

수는 없다. 규  들  는 안 수 ,  수

가능 한  리스크 수  결 시 도 할 규  달  할 

수 는 안  수 과 그에 수 는 상업  비 , 

는 술  가 , 수  할 수 는 리스크  한계 사 에  

항상 고민한다.  과 하는 철학, 경  는 

술  수  등  다  수많  원 과   비 간 



 들 간  IMO  란   러한 

들  고 한 수 과 라 볼 수 다. 라  게 수

  규   건   운항하  수해야할 

한  건 , 는 그 규 들   만 한다고 

해  그  항상 벽하게 안 하다고 간주 어 는 아

니 다.

IMO는 SOLAS 약  라고 (IMO, 2016)하

고  IMO  사하게 에 한 안 규  하

고 는 IACS도 그 략 에  규  건  

시(IACS, 2014)하고 다. 해사산업계에 는 체  

규   IMO 약 건  만 하는 것  해상에  

건  하는 것  간주하여 다. 그러나  

계  운항 는 러한 규  수해야할  건  아

닌 한   간주하는 경향  많다. 

    

2.2.2 상업 ,  및 략  특

해사안 규   건 에도 하고 것  가 

 해사산업계에 미 는 향  다. 

량생산 식  도 하고 는  공  특 상 계

나 업 는 체  새 운 규 , 특  계나 공

에 변경  수 하는 규  지 않는다.  들어 

업계는 공 에 심각한 변  래할 가능  는 

보 도  SOLAS 약 도  했었다. 주

나 업계는 해진 규  건  수하는 에  계

하는 것  하고 랫동안 그  지해  탓에 

 는 내  규  결  술  진보  해하는 

결과  낳 도 하고 다.

규  규  특  태  계나 비  태  고착  

시킨다.  들어 SOLAS 약  비  랜 동

안 큰 변 가 없었  라  에 탑재   

태나 그 진수 식  랜 월동안 거  변하지 않았다. 

1990  많  생한 산  해양사고 여  IMO

는 SOLAS 약 12  신 하여 산  안  

 강  할  체 건  택사항  도 하

 결 하 다. 당시 것  강  었다  늘날 우리

가 보는  산  과 마찬가지   

과  갖는  하고  것 다. 

러한 규  보수 에도 하고  항해통신 

비  같  상  술들  빠  도  도 는 야들  

 규 들  술  진보에 맞 어 개 주 가 빨라지

도 한다. 

새 운 규  도  산업계에   동시에 가

다 다.  술  보  가나 사는 체 술  

IMO 약  채택시  강  시킴  술  진보가 

안  상 에 비해  시  취하 도 한다. 

실가스  들  시행 시 에 한 는 사들  

비  시 나 엔진 들  신 술  여   시

에 한 결 에 큰 향  미 다. 

, 규  계  결 하 ,  공 에 향  미

도 하고 비  술  결 하게 하는 

 도 한다.  에 각 가   산업계는 IMO, 

ISO, IEC, IACS 등  규  들  동에 항상 민감하

게 하고 상  해득실에 라    

한다. IACS가 하는 특 들  공 거래당  

주 상  도 하는 것  규   산업계에 그만

큼 략  하고 민감한 사안  다. 

미 나 EU  같  특  가들  IMO에  다 간에 합

 규 과는 상 한 건  도 하 도 한다. EU는 체

 많  안 , 경  지역규 들  도 하여 시행

에 다. 엑   사고 후 미  90 염 지

(Oil Pollution Act 90)  도 하  에 체 건  

도  강  하 고 결  IMO 약에 는 허 하고 는 

갑   아직 지 한척도 건 어 운항  실  

없는 결과  래했다. 시  지  한 러한 

 들   갖는 해운산업  특 상 산업계에 

규 시행 상 많  란과 재  담  가 시키고 다. 

특  규  러한 특   해하고 는 EU  경우, 

 건 는  극동   었 나  해운산업

 향  계  지하  한 략  끊 없  새 운 

식  규 들  안하고 다.

2.2.3 하드웨어  요건과 소 트웨어  요건의 특

는 수  안  보하  해 하드웨어  건

만  해결하는 것  언 나 가능 한 것  아니   

안 건  , 비  같  하드웨어  건과 운항상 

약 건과 같  프트웨어  건  합  루어질 

수 에 없다.  들어  어떻게 재하든 만재 수

만 지키  항상 복원  만 하도   계하 는 

쉽지 않  라  에게 항  복원  검하도  

하는 건  가 다. 창  닥  아 리 거운 

량  재하여도 견  수 도  한  껍게 계할 

수는 없 므  창별  재 가능한  량에 

한 건  운항  한사항  가 다. 한 나 

 시스  안 하고 과  운  해 는  

거 에  하는 사람  건강, 안 ,  능 에

 지원하도  계하도  하는 건뿐 아니라 그들  

하게 훈 시  운 할 수 도  하는 리 건도 필 하

다. 그러나 여  주 해야 하는 것  합리 지 못하게 



계  하드웨어  경우 아 리  수립  도 하에  훈

 시킨다 해도   는  한계가 다는 사실

다.

SOLAS 약  운항 가 거주하고 하는  , 

비, 시스  등 안  에 한 하드웨어 건  주  다

루고 , 운항 가 수하여야 하는 운항  건들도 

 포함 어 다. 한, 안  러한   건들  

만 만 는 보할 수 없다는 사실  해지  헤랄드

브 프리엔 프라  사고 후   SOLAS 

약에 안 경 드(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ISM Code)가 도 었다. ISM Code는 사  본 에  

수립  안 책과 차  시행  통하여  나 리

상 단 에 한 안 해  고  하는 건 다. 

러한 하드웨어  건과 프트웨어  안 규  

 에  다시 한다 ,  고 한 

건과 원에 한 건(Squire, 2004)  나누어 볼 수 

겠다. SOLAS 약  하드웨어 건  주  루지만 

훈 , 항  복원   등 여러 가지 운항 건들  병행

어 고, 해도  경우  같  하드웨어  능 건, 

 건 등  SOLAS 약에  다루지만 사  훈  

등 원에 한 건  STCW 약에  다루고 다.

2.2.4 최종 능에 한 요건

SOLAS 약 에  하드웨어  건  란 

 그 능에 한 건  만 하   미한다. , 

, 비 건 등  식승  건과 같  능 건  만

하  건  하는 것  간주 다. 건   

어  식  하는 가는 지지 않는다. , 러한 규

  산 나  능 검에만 주  주안  

고 그 만 여  검하   어  차  프 스

 거쳐   능  만 시키느냐는 지지 않는다. 

라  보다 복 한 시스  경우  같  술  신들  

운  스  통해 사고  재  가능  

 수 다는 사실  하지 못한다.

늘날 본 에 탑재 는 시스  동 ,  등 여

러 가지  욱 복 해지고  시스  간 규

 통합과 상 연결  어난다. 러한   복

한 운항시스  계 ,   사 에 한 에러

생  하게 가시키  단계에  능  만

여  검하는 식  통  규 만 는 안  보

하  들다(Pomeroy and Tomlinson, 2000). 

복 한 비 는 시스  단계  개 에

만  맞 어가지고는 그 시스 에  필 한 개  달

하  어 다. 단계에  그 능 건  만 한 것  

간주 었다 할지라도 그 시스  하지 못한 계 는 

나  단계에  실 가 사고 원   수 다

는 것  해지고 다. 것  사고  원 에도 보통 

것  사고 원    누락시키고 리스크 야  식별

하지 않아 다. 술  진보라는 것  사  한 계

 실  해 생하 도 하지만 주  술주도에 해 

나타나는 상( 비  시 에  돋보 게 하  한 신들

만  특  가 식 등)  경우가 많 , 러한 술에 

어  진보는  운항에 어   생빈

도에 지 한 향  끼 다(Pomeroy and Tomlinson, 2000).

2.2.5 안  규 의 시행 주체 및 상 

약  경우 안 규    시행주체는 주 청  

단체 등에   행하는 경우가 많다. 한, 항만 , 

, 미 , 검 사, 주등과 같  여러  

들  는 안 건  검  한 검사  시행하고 

다. 러한 각 단체들  체  심사항에  맞

어 안 업  수행하 , 러한 다각  안 규  시

행  운항 들에게 안 업  복  복에  

편과 경  담  래할 뿐 아니라 가  업 하  

하여   안  해하는 가 도 한다.

업 , 비 , 주, 리 사 등  약 수에 

한 가  약시행에 한 책  약  당사

 에 고  등  그 업  행하 도 한다. 약

 과  행  검하  해 과 항만  각각 

  에 해 통  항만 통  시행

한다. 

IMO는 들  여  약  하는 에 과하

지만, IMO 체가 약 시행  한  는 경우도 다. 

IMO 감사   약 행능  검하  해 

에 한 감사  직  수행하 도 하 , 산업계가 한 평

수 처리  본승  하고,  건

에 한 규   원  행하  해  한 

규  승 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러한 IMO  약시행

에 한 직  여는 과 단  동시에 갖는다. 

약시행  주체는 므  IMO  직  여는 

 하는 것  람직하  IMO는 약  프 스  

  한 역할에  맞 어야 할 것  보 다. 

라 , 재 IMO가 수행  약시행  역할들에 

한 합   필 하 , 향후 약  과 에 , 

IMO  약시행 역할  포함하는   시는 체  

향  시하는 근  필 하다. 

안 규  시행 상 에  볼  SOLAS 약 건  

  갖 어야할 건  술하고 다. 라  



SOLAS 약 규  “Ship shall be provided with .....”  같  

그 주어가  다. 그러나 근 들어 주, 연안 , 

항만당 , 운항 ,    등  지 야할 규 들  

씩 가 고 다. 2016  SOLAS 약에 도  컨

 게계    건에 는  체는 

고 주, 컨  포 업체나 컨  미 과 같  

업계   당사  하고  에 약  시행 가능

 에  여  란  고 다. SOLAS 약에  그 

사  지   포함 나 연료  질보   

등에  같   공 사슬  어 지  규  상  

할 것 가, 어 지  업계 에 맡  것 가   

해결하  해 는 약  시행에 한 검주체  과 

행 , 항만  통   하는 IMO  통  

규 식  염 에 고 어  IMO 약  술 식

에 근본  변  하고 다. 라  IMO는 SOLAS 

약 규  상 가 어짐에 라 그 시행 가능

 뿐 만 아니라  에  어떻게 러한 규  

도  할 것 가   신 하게 고 해야만 한다.

2.2.6 안 규 과 환경규 의 충돌 

 안 운항  하여야만 해양 염도 지할 수 는 

것 어 , 안 과 경  상  양립하는 것 지만,  

규  들어가  상  돌하거나 한쪽  강 가 다  쪽

 약  가 는 수가 다.  들어 평 수 약

에  식  평 수  하도  하는 경우 

 행하는 는 심각한 복원 가 래 다. 러한 

경우  경보 보다는 안  우  고

하여  운 해야 한다.  건  경우

도 체 께  가  가 고 는 에 지

에 악 향  미 다. 에 지  만 시키  

해   에 가 생 고 프 러시

스  안 에 향  다. 라  러한 상 는 

건들  동시에 만 시키는 술들  개 어야 하겠지만, 

그 지 못한 경우 들  상  균   

지하도   마 하여야 할 것 다.

2.2.7 규범  

행 안 규  나 그 운항 가 갖 어야할 규  

직  술한 규  다. 규  (Prescriptive 

Rules)  “ 술  등가 (technical equivalency)”   만

 여  평가하는 것   어떻게 만 하느냐 , 

특  술  루  술하는 것  말한다.  통  

규   규  집행 들 나 사 들에게 비  단

순 료한  시하   상 한 해  여지  

여주는  다. 그러나 러한 규   다 과 

같  단 들  내포하고 다.

첫째, 주  사고후   과거  경험 나 통

계 에 하여  수립   술 건 다. 

규    사  아닌 해양사고 후

  수립 는 사후  규  시간  지남에 

라 실과  연계  어지게 다. 

째, 계  여지  한하여 술  진보  해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계 상 해 들  수 하  들게 한다. 

 계 들에게 통  주지 못한다. 

째, 해진 식  라야 하므  규  개  

지는 새 운 태  계  같  도  상 들에 빠 게 

처하는 것  어 게 한다.

째, 연루  든 리스크  악, 규  달 할 수 

는 안 수  악, 규  당  보 미비 등 규  

과  하지 못하다. 

다 째, 새 운 규  채택하는 규  프 스가 

 느리다

에 공식안 평가(Formal Safety Assessment: FSA)  같

 리스크  는 능   규 수립 에 리스

크  수행하고 리스크 어 안  악함  안

 등가 에 한 규 수립  가능하게 한다. 라 , 

 같  규   단 들   해 할 수 는 규

 식 다.

3. 해사안 규   및 개 시 고 하여야 할 사항

 생동안 안 하고 경  지 도  

하  하여 할 안  하는 업   직

할 든 해 들  악하여 안 에 합하는 수

 달 하 에 한 도  리스크 어수단  강 하

고   건   운항  수해야할 건  만드

는 것 라 할 수 다.  그 능에 라 여러 야  

나눌 수  것 다.  특  안 야에 하여 규

 할 는 해당 야에 연루  든 험 들  체

계  고 하여 는 안 수  보하  한 

건들  수립하는 것  본  것 다. 

 

3.1 하드웨어  요건과 소 트웨어  요건의 고 사항

하드웨어 건과 프트웨어 건 간에 상   

포  루어야 하  우  하드웨어  해결  

하는 것  람직하다. 험  감 시키는 안  채택해

야할 계   운항 나 차   체하는 것  

통상 허 어 는 안 다(IMO, 2013a).



하드웨어 건에  고 한 항  한 포함

시  가 날 가능  낮 어야 한다. 하드웨어  

건  항  가 람직하  차   하는 

것  가능한 피해야 한다. 

프트웨어 건들  시행가능하고 본 원  합리  

수 에  수할 수 는 수 어야 한다. 런 에 , 

SOLAS  타 약  건  본  원들에게 과  

든 행 , 술  건들  식별하여 합    

개 할 필 가 다.

 

3.2 최종 능 심 요건과 다단계 계 및 승인 요건에 

한 고 사항

통  비나 단순한 시스  그 사  라

링  개 , 색상  과 같   변경  통해  견

는 능에 보다  합 게 함  달 할 수 

다. 통  비나 시스 에 해 는 개  단계에

만  평가하여 그 합  보 하는 통  식

 하여도 가 없다. 그러나 보다 복 한 시스 , 특

 진보  술   극 한 경우에는 러한 식  

합하지 않다(Pomeroy and Tomlinson, 2000).

통  식승 과 행시스 에 는  상  

합  나 규 에 근거하여 검사한다.  식에 는 

시험프 그램  통한 시연  통해 술  능  나 는지

 검한다.   복 한 시스  경우 러한 식  그 

 어지  나 규 도 시스  사   

생 가능한 재  에 한 평가항  없는 경

우가 다. 트워킹  한 통합과 상 연결  많

 생하는 복 한 시스  가능한 상 연결과 비간 상

  등  단순한 시스 에 비해 하지 않다. 시스

 복  해 든  시험  실시할 수가 없

 라  평가 차  료 후에도 든 가 견 고 

거 었다고 보 하 가 어 다. 많  들  미 시

하  든 단계에  견 , 시  수 다할지라도 단

순한  수 에 그 거나 근본원  거  해 는 

한 재 계   필 함  미한다. 

라  약  들  SOLAS 약 상 는 비

 능 건  승 단계 에  그 별  하고, 

  단계에  능 건에 해   

행 규  하 에 합한 것들  식별하여 다 과 

같  사항들  고 도  하여야 한다. 

첫째, 할 계  승  프 스: 단계   

승  아니라 다단계  계  승  차 

런 시스  안  수  보 하  해 는 체 는 

리스크  등가 계 야  마찬가지  계  단계

  단계 지 여러  단계별  계  

승 간 는 계  사 간  간  상  업

동  다루는 다단계  계  승 건  필 하다.  

프 스에 는 해당 시스  다루게  운  필수

 여시 야 한다. 러한 프 스  담  규  

변경  계 가 시스  계 시 사  고 한 

 ,  사  고 한 건  개  진할 것 다. 

 체  계가 간과 술   합체

 고 도  해야 한다. 다만, 다단계  계  승 식

  식승  식보다 많  시간  므  복 한 

시스  등 안  보에  필 한 안 에 한 하여 

어야 한다. 

째, 할 규  :   

러한 비나 시스  경우, 간과 계간  

스   가지  ,  그 비나 시스  운 하는 

간  행동에 한 변동 과 착  프트웨어  운  

복  하여 통  규  ,  특  술  

해  시하고 술  등가  건  만 여  평

가하는 하는 식  합하지 않 ,  능 건  

하는 (Goal-based Standards: GBS)  어야 

한다.  GBS  하는 , 능 건  규  그 

프 스가 리스크 평가에 해 지원 었거나 그 규  

가 리스크 평가에 한 결과  리스크   

미한다. 라  는 악  험과 리스크 에 결과

 하여 상  주 원 과 평가 만   

능 건  술하는 식  원  규 (IMO, 2015c; 

IACS, 2000a; IACS, 2000b; EU, 2005; ISO, 2005)   것 다. 

여  원  주  간공학원  말한다.  원  

비나 시스 뿐 아니라 생애주  평가에도 도  하

고 평가 ,  산업  등  하 에  어야 

한다(Pomeroy and Tomlinson, 2000; IMO, 2015c; IACS, 2000a; 

IACS, 2000b; EU, 2005; ISO, 2005).

3.3 복잡한 시스템에 한 새 안 요건

늘날  시스  날  동  고 복 하게 어

가  상  결합  트워크  연결 다.  들어 항해시

스  경우 에  시스 ( 상지원시스  등)과

도 연결 어 해양  보  수집, 통합, ,   

한다. 러한 시스 간  상 , 각  가, 

간과 계  상 스 가, 사 가능시스  

보안  가 등  에 재하거나 식 지 못한 야

에 한 안   수립  실하게 만들고 다. 라  



IMO는 차  안   어시스 과 프트웨

어  시 하게 다루어야 한다. 게 함  IMO는  

야  빠  술  진보에 하고 러한 시스  

한 안 사고나 보안사고  지하는  마 할 수  

것 다.  새 운 안 역  e-navigation(IMO, 2015c), 

보안 지  등  야에  가 나 IMO 차원  

 건  거  없다고 할 수 다.  가   연

고  안 가 에 라 SOLAS 약에는 많  

변  래할 수 도 다. SOLAS 약  야는 

 어시스 , 프트웨어  질보   간 심 계

(Software Quality Assurance & Human-Centered Design: SQA  

HCD),  , 사 보안 등   수 다.

러한 야에 한 규  식   

어야 한다.  들어 SQA  HCD는 능  그리고 리

스크 다. , 연루  든 험  식별 고, 연  리

스크가 평가 고 필 시 리스크 감   어 안  강 하

여 수 가능한 수  리스크, 질  사 (IACS, 2000a; 

IACS, 200b; ISO, 2002)  보 해야 하는 규  어야 한다. 

 과 에  에 한 고 도 루어 야 한다. 

계  승 차는 다단계  계  승  프 스  채택

하는 것  합할 것 다. 

3.4 인 요인

  안 에 매우 한 역할  하고 다

는 것   알 진 사실  앵거  몰 나 브 어  

같   참사는 과실  얼마나 심각한 결과  

래하는지  여실  보여주었다. P&I 클 들  가  큰 

도 다. 해양사고  80 % 지가  과실,  

 말해 운항과실에 한다. 나 지 20 %는 식하지 

못한 결함 나  지보수  에 한 체나 

비  고 에 한 사고 다(Baker et al., 2002). 통  

하드웨어  에   능 라고 여겨   

많  사고들도 사실  과실에 한 것  많다. 한 

늘날  동  등  하여 보다 복 한 본 시스

   고 는 욱  갖게 었

다. 라  러한 과실  거 는 감 시키  해

는 해사안 규   시  하는 것  필

하다. 

 규  시 고 하  한 는 

차(Human Element Analysing Process: HEAP)(IMO, 

2013b) 나 HRA(Human Reliability Analysis)(IMO, 2015d) 등  

고 해 볼 수 다. 러한 들    프

스에 함   고 한 규  

도  할 수  것 다. 

3.5 향평가

향 란 어  가 취해   어날 상 과 가 

취해지지 않았   어날 상  차 다. 안 규  

할 는 리스크    변경  규 에 

한 시험  함  IMO나  체  규 프

스에 한 과 객  보할 수 다. 

는 체 계  등가 계에 도 사 하는 프 스

 SOLAS 약  GBS 신 건 에 는  규

 개  시  프 스  포함하도  하고 다(IMO, 

2010b).

3.6 행 부담의 경감

약상  행 건 란 어  보나  , 보고 

 보 하도  하는 건  말하  행 담 란 필 없어

지거나, 과도하거나 필 한 행 건  말한다(IMO, 2011). 

약에는 러한 행 건 나 행 담  다수 포함 어

, 계 는 약     개  , 사, 

원 등 든  당사 들에게 많  , 행  담

 안겨 다. 심지어 ISM Code 등과 같  약 건  만

시키  한 행 업  한 업 하  가  원들  

필수  안 업   하여  안  해하는 

가 도 한다는 평 지 나 고 는 실 다. 

IMO는 원  신규  안하는 경우  승 여

 결 하  한 평가   하나  , 행  

담   하 는가  검 하도  하고 다. , 해

당 신규 에 한 안 는 동 안  해 생할 수 

는 , 행  담   고 었다는 것  

하  하여 “행 건  행 담 식별 체크리스트”  

하여 원 에 하도  하고 다(IMO, 2015a). 

4. 결 론

앞에  연 한  같  행 해사안 규 들   

규   수하여야 할 한  건   

 만 한다고 해   벽하게 안 하다고 간주  수 

없다. IMO  향후 과 는 러한 건  수   내  

들  견수 에 해  어  프 스  통

해 가  합리  에  IMO  참 들  결  하도  

할 것 가 하는  개 하고 시행하는 것 다.

한 규  규 들  랫동안 지 어  

주나 는 해진 규  건  수하는 에  계

하는 것  하고 랫동안 그 태  지해  탓에 규

 술  진보  해하는 결과  낳 도 한다. 

 보다  안  보  해 는 한  규



 과 약 건  수 수  어  보다  

견고한  건 하고 사  도  등 안  진

하  해사산업계가 강 규  에 상 없  규 , 

산업계 규  등  규  도  시행하도  도하는 

것  엇보다 하다. ISM Code가  그  

공하고 는 하나 그  시행   안 고 는 

것  실 다.  

앞에  도  해사안 규  각  특 과 규  시 

주 고 사항  탕  해사안 규  새 운 안

 개 하  한 10가지 원  다 과 같  도 하 다.

1) 규  규  식보다는 능  어야 

한다.

2) 규  과  한 식  진행 도  해야 

한다( 든 리스크  안 수  악, 당  보 등).

3) 규  술  진보  해하지 않도  술 어야 하

 계상 연  보해야 한다.

4) 규  하드웨어  건  우 하여 어야 하  

운항  건  하고 시행가능 한 합리  수

어야 한다. 

5) 에 는 복 한 비나 시스 에 한 규  

단계에  능 건 만 여  뿐만 아니라 계 

단계  다단계  승 건  도 어야 한다.

6) 복 한 비나 시스 과 같  사  시스  경우 시

스  질보 ,  , 사 보안 등 새 운 

안 건  개 어 어야 한다.

7)  체계   규  어야 한

다.  비나 계 , 시스 ( 스 포함), 

과 들  , 안 한 업 경 등에 간공학  

건  도 어야 한다. 

8) 규  사  주  계  도해야 하고 

  시키는 향  어야 한다. 

9) 지역  보다  합  단  규  

도  해결책  색해야 한다. 

10) 새  도  규  산업계에 미  향과 과, 

술  가  등 향평가가  어야 한다.

  에  도  사항들  규  원 만  다루고 

  원 들  실 하는 새 운 해사안 규  

식  고안하  하여는 공식안 평가, 리스크  , 

  등 각  규  과 각 들  

단 과  가능한 야에 한 연 가 가  수행 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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